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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소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가이드라인”)은

가입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입국에 본거지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가입국 정부의

권고사항이다. 가이드라인은관련법률및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사회책임경영에관한법적구속력이

없는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유일하게 정부가 촉진하기로 약속한 국제적이

고 포괄적인 사회책임경영 행동강령이다.

국내연락사무소 동료평가(NCP Peer Reviews) 소개

가이드라인 가입국은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를 설립해 가시적이고, 접근

이 용이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활동해야 한다. 2011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당시 NCP는

자발적인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을 통해 공동의 동료학습(peer learning)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동료

평가는 2 또는 4개의 다른 NCP 대표가 NCP를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토를 통해 NCP의 강점과 성과는 물론 개선의 기회 또한 파악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mneguidelines.oecd.org/ncppeerreviews.ht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은 OECD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본 문서 및 문서 내부에 포함된 모든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 OECD 2021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OECD (2021),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National Contact Point Peer Reviews: 

Korea, https://mneguidelines.oecd.org/ncppeerreview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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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주요 결과

본 문서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이하

KNCP)에 대한 동료평가 보고서이다.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에 따르면 NCP는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핵심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또한 NCP가 이의신청사건을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고, 공평하

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본 보고서는 NCP의 이행절차에 포함된 핵심기준 및 절차지침 일치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호주,

독일, 스위스 NCP와 OECD 사무국 대표단으로 구성된 검토단이 NCP 동료평가를 실시했다. 2019년

12월 17-1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실시된 현장실사도 동료평가에 포함했다.

NCP는 2000년에 최초 설립되었으나 2011년판 가이드라인에 절차지침이 도입되고, 한국 국가인권위

원회가 NCP의 구조, 구성, 활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상당한 개혁을 거쳤다.1 NCP는 일상

업무를시의적절하고 전문적으로처리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 우수한 홍보물을 개발하고가이드라인

을 국제적으로 홍보했다. 2011년 이후 NCP는 이의신청사건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2019년에는

NCP가 이의신청사건을 주도적으로 조정해 양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는 첫 사례가 있었다.

NCP기능에 중요한 개선이 있었으나 현재의 제도적 정비를 발전시킨다면 가시성과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을 향상시킬수 있다. 특히 NCP 부분과 이해관계자단체, 특히시민사회와 노동단체와의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 홍보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들과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NCP의

가시성을 높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NCP의 여러 부분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성명서에 구체적인 권고안을 포함하고, 이의신청사건과

관련해 여러 NCP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여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데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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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 결과 및 권고사항

표 1.1. 제도적 정비

발견결과 권고사항

1.1 시민사회와 노조 이해관계자는 노동 전문가가 근로자의 이익
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의 이익
을 대변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산업부 대표자와 노조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 대표들
또한 현재 NCP 구성이 기업측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NCP는 이해관계자 견해를 본 구조 안
으로 통합시키거나 이해관계자가 정기
적이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채
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핵심 이해관
계자와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1.2 NCP는 NCP 위원 임명 신청 절차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NCP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노조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권고사항을 수렴한다.
그러나 일부 노조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는 NCP 위원 임명
절차를 신뢰하지 못한다.

NCP는 NCP 위원 선정 과정에서 후보
자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1.3 주요 이해관계자(이의신청사건 당사자, 다른 NCP 등)와
NCP 위원 사이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이 중간매개체 역
할을 함으로써 가시성이 줄고 이해관계자와 결정권자의 직접
적인 접촉 기회가 감소한다.

NCP는 위원회와 주요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표 1.2. 홍보 활동

발견결과 권고사항

2.1 NCP는 예산에 따라 매년 홍보 활동을 결정하며,
별도의 홍보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

NCP는 효과가 큰 홍보 활동에 초점을 두고 별도
의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2 NCP는 상호보완적 권한 혹은 관련 권한을 갖는
모든 정부 부처와 정기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는 모
습 또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정책일관성을 촉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

NCP는 법무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더 정기적이고 광범위하게 협력하도
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 1.3. 이의신청사건 처리

발견결과 권고사항

3.1 이의신청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국, NCP 위원, 조
정위원회의 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운영규정 그리
고 NCP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절차 개요에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 처리에 관여하는 여러 NCP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3.2 최종성명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은 일반적이며 제
기된 사안에 구체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NCP는 제기된 사안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질
적인 권고안을 제시해야 하며, 관련된 경우 가이
드라인 및 실사지침 권고사항을 언급해야 한다.
또한 권고안에 대한 대응이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안이 제시된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후
속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3.3 일부 NCP는 이의신청사건 처리 시 KNCP와의 협
력에 어려움이 있음을 제기했다.

NCP는 이의신청사건 처리 시 네트워크 내 다른
NCP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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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OECD NCP에 관한 권고사항 (2018), NHRCK recommended for improvement

of OECD NCP 참조,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2002001&pagesize=10

&boardtypeid=7003&boardid=76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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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가이드라인 이행 절차에 따르면 국내연락사무소(NCP)는 핵심기준인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또한 지침 원칙은 NCP가 이의신청사건을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고, 공평하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방식으로처리할것을권고한다. 본보고서는 KNCP의이행절차에포함된 핵심

기준 및 절차지침에 대한 일치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한국은 1996년에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에관한 OECD 선언(이하 “투자선언”)’에가입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투자선언의 일부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책임경영(RBC)과 관련해 가입국에

서사업을하거나가입국에본거지를두고사업을운영하는다국적기업에대한정부들의권고사항이다.

가이드라인은 1976년 이후 다섯 차례 개정됐으며 최근 개정은 2011년에 있었다.

투자선언 가입국은 NCP를 설치해야 한다. NCP는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되며,

가입국은 국내 예산 및 관행을 고려해 NCP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NCP는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이행을 위해 가입국 정부가 설립한 조직이다. NCP는 가이드라인

이행 증진을 위해 기업 및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및 화해의 장을 제공한다.”2

절차지침에 따른 NCP의 역할 및 기능은 제도적 정비, 정보 및 홍보, 이의신청사건에 관한 이행,

그리고 보고라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2011년에는 절차 지침이 강화됐다. 특히 자발적인 동료평가를

촉진하기위해 OECD투자위원회를관여시키는신규항목이추가됐다. 절차지침에관한해설은 NCP가

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동료평가의 목적은 자발적 NCP동료평가 핵심양식에서3 서술했듯이 NCP가 이행절차에 있는 핵심기

준에따라운영되는지여부를평가하고, NCP의강점과개선가능성을파악하고, 개선사항을권고하고,

관련된 모든 NCP에게 학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NCP가 제공한 정보, 특히 핵심양식에4 있는 설문지 및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에

기초해 마련했다. 또한 14개의 기업, 시민사회, 노조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노동 대변 단체(노동 집단),

국제기관, 학술기관, 정부 조직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답변한 이해관계자 설문지(서면으로 제출한 모든

이해관계자 목록은 부록 1 참고), 그리고 현장실사 시 제공받은 정보에 기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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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독일 스위스 NCP 및 OECD 사무국 대표단으로 구성된 검토단이 NCP 동료평가를 실시했다.

2019년 12월 17-18일대한민국서울에서현장실사를했으며 NCP, 관련정부대표, 이해관계자와인터뷰

도 진행했다. 현장실사에 참여한 단체 목록은 부록 2에 명시했다. 동료평가단은 우수한 동료평가와

현장실사를 마련해준 NCP의 노고를 인정하고자 한다.

동료평가는 2011년판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 동료평가에서 고려한 이의신청사건은 2002년부

터 대상으로 한다. 동료평가 방식은 개정된 핵심양식에5 명시되어 있다. 동료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개정핵심양식이최종결정됨에따라모든방식이적용된것은아니다. 특히해당 NCP와관련한설문지

를 NCP 네트워크에 보내지 않았다(개정된 핵심양식은 부록 3 참고). 그러나 몇몇 NCP는 해당 NCP와

협력한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동료평가단에게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NCP 네트워크는 기업책임경영

실무단과 공유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경제적 배경

한국 경제는 GDP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FDI)와 관련해, 시간

에따라한국경제에누적된외국인투자금액을나타내는유입저량(inward stock)은 2018년기준 2,140억

미화 달러로, 한국 GDP의 12%에 상당한다. 유출저량(outward stock)은 2018년 기준 3,840억 미화 달러로

한국 GDP의 22%이다.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국가는 일본과 미국,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이며, 주요 투자 유입 부문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소도매업이다.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은 미국과 중국, 베트남, 케이만 제도,

싱가포르이며, 주요 부문은 제조업으로, 이어 광업 및 채석업, 전문 및 과학, 기술 부문이 차지한다

주

1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결정 개정, 문단 I(4)
2 가이드라인(2011) 서문

3 OECD, Revised Core Template For Voluntary Peer Reviews Of National Contact Points (2019)

4 OECD, Revised Core Template For Voluntary Peer Reviews Of National Contact Points (2019)
5 OECD, Revised Core Template For Voluntary Peer Reviews Of National Contact Point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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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2000년

∙구조: 정부부처및전문가들로구성된의사결정기구；4인의정부위원과 4인의민간위원으로구성

∙위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며,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이다.

∙인력: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 전임제 3명, 시간제 1명으로 구성

∙홈페이지: http://www.ncp.or.kr

∙접수된 이의신청사건: 20건 완료, 2건 진행 중1

주

1 2019년 12월 현장실사 일시 기준

한 눈에 보는 한국 국내연락사무소(KNCP)



20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NATIONAL CONTACT POINT PEER REVIEWS Ⓒ OECD 202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동료평가 한국 국내연락사무소(KNCP) 동료평가 보고서 21

가이드라인 절차지침 I(A)에 따라,

“정부들은 각자의 NCP를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 받으므로, 
NCP는 가시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활동해
야 한다.”

2.1. 법적 근거

한국은 1996년에 OECD 투자선언에가입했으나 가이드라인이개정되면서 2000년에 NCP가 공식적으

로 설립됐다. 2001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의운영규정(이하 규정)’을공고했다. 규정제1조에 따르면 “본 규정은 국내연락사

무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1 규정은 2001년이후몇차례개정되었

고, 2018년 최신 개정본이 NCP 운영 기반 규정이다.

2.2. NCP 구조

NCP는 1인의 위원장과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NCP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에2두며, NCP

일상 업무와 이의신청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NCP 위원과 경우에 따라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열린다. 아래 그림 2.1.을 참고한다.

제도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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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KNCP 구조

2.2.1. NCP 구성원 및NCP 지원인력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NCP는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 및 비정부 인사를 포함하므로 정부 부처 및

전문가 의사결정기구이다.

4.2.1.1. NCP 위원

규정에 따라 NCP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해 9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3

2019년 12월을기준으로 1인의위원장, 3인의정부위원, 4인의비정부전문가를포함해 8인의위원이

있으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1.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2.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3.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장

4. 환경부 국제협력과장

5. 중앙노동위원회 노동법 전문가4

6. 민변 인권법 전문가

7. 청년재단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

8.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동자단체 인사

정부 기관은 고위 공무원이 대표한다. 모든 위원은 별도의 상근직을 맡고 있으며 비상근으로 NCP

위원직을 수행한다. 위원은 NCP 참여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으나 NCP 회의 및 조정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NCP가 이해관계자를 업무에 참여 및 협력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함에 따라 NCP는 비정부

위원을 포함시키도록 2013년에 규정을 개정했다.5

8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위원장(1인):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정부 위원(3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과장급 위원

비정부 위원(4인): 중앙노동위원회 노동법 전문가, 민변 인권법 전문가, 청년재단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동자단체 인사

NCP

사무국

사무국장: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

구성원: 3인

위원장: NCP 위원

위원: 2인 또는 4인의 NCP 위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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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규정 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번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지 않는 한 위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없다.6

2018년에는 NCP 위원추천및임명절차를포함하도록규정이개정됐다. 규정에따르면정부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다. 정부 위원은

당연직으로임명되며, 이는정부위원이소속부처나조직을대표하고필요에따라소속부처나조직의

다른 구성원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부 위원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다.7 위원은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표자로 임명된 것이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비정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NCP는 이에 대해 공지하고 후보자를 심사한

후 적격의 후보자를 산업부 장관에게 추천한다.8

시민사회와노조이해관계자는노동전문가가근로자의이익을대변하는것이아니라, 그들의주장에

따르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측 대표들 또한 현재 NCP 구성이 기업측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NCP는 이해관계자 견해를 본 구조 안으로 통합시키거나 이해관계자가 정기적이고 유의미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노동집단, 기타 비정부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위원을임명하거나, NCP와정기적으로 만나의견을제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문기구를

새로 만들거나,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해관계자를 참여

시켜 NCP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한다면 NCP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활동 반경을 넓히는 파급효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대해 NCP는이해관계자와의회의에간헐적으로참여했으며, 향후정기적인포럼을통해이해관

계자와 대화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노조 및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는 NCP 위원 임명 절차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 이전 임명

절차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NCP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신청 절차를 통해 위원 임명 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CP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노조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권고사항을 수렴한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노동전문가가

새로운 위원으로두차례임명되었다. 이해관계자와신뢰를쌓기위해 NCP는 NCP 위원선정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산업부 투자정책관이다. NCP 간사는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으로 한다.9

위원장은 NCP 장의역할을맡는다. 규정에따르면 “위원장은 NCP를대표하고 NCP 회의를주재하며

사무를총괄한다.”10 또한 “이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 NCP, 조정위원회, 사무국운영등에관한필요한

사항은 NCP 위원장이 정한다.”11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인식 제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의 조정 및 해외 NCP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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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이사회에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 보고

∙기타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12

실제로 NCP는 대부분의 홍보 활동의 조직 또는 실행을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 위임한다13(아래

참고).

위원들은 집단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NCP에 따르면 위원들은 연 3-4회 회동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합의한다. 회의는 주로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다.

산업통상부가 NCP를운영하는정부기관으로인정된다. 산업부구성원이 NCP 요직을맡고,14 산업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며,15 NCP는 활동 상황을 산업부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16 규정에

따라 “NCP와사무국은재정집행등운영사항에관해산업부장관의감독및지원을받는다.”17 산업부

는 산업 발전, 수출 증대, 통상 교섭 및 협력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경제의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이다.

노조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는 산업부가 가이드라인 정신을 이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NCP 기능을 비영리 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에위탁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의식이

줄었다고했다(아래참고). 또한산업부의주요임무가경제를성장시키고 일자리를창출하는것인만큼

산업부가 기업의 이익 쪽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CP는 산업부와 별개의

조직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사무국을 설치한 것은 투명성, 가시성,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1

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위 내용 참고). 또한 NCP는 OECD 회원국인

한국정부와 정부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가가이드라인의 정신을 이행하는데노력하고있고, 다른여러

국가들이 경제 관련 책임을 지닌 정부 부처 또는 기관에 NCP를 설치했다고 밝혔다.18

산업부 대변인과 시민사회 및 노조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는 긴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NCP 동료

평가현장실사당시시민사회와노조측은의견을전달하기위해산업부측 대표의 참여를 요청하였음

에도 산업부 측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NCP는 노조와 NGO 대표와 1건의 회의를 조직했으며, 해당 회의는 2019년 소집되었다.

시민사회와노조이해관계자는 해당 회의가 반가운 자리였으며 NCP와 협력할 수있는또 다른 기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CP는 외부 이해관계자 회의에 몇 차례 참석했으며 향후 정기적인 포럼을 준비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계획이 있다.

NCP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신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4.2.1.1. 조정 위원회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인정되는 경우 NCP는 임시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사건

을 다룬다.

조정위원회 기능은 2011년에 처음 설치됐다.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은 NCP 위원 중

NCP 위원장이 1인을 지명하며, 2인 또는 4인의 조정위원은 NCP 의결을 거쳐 NCP 위원 또는 제기된

사안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19 조정위원장이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감독한다. 조정위원회는 회의 의사를 최종성명서 내용을 결정하는 NCP(위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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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은 2013년 NCP 사무국으로 지정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체

적 분쟁 해결 기관이다. NCP 사무국 기능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일부이다.

사무국구성원은사무국장 1명을포함해총 4명이다. NCP 업무와관련해 3명이전임제, 1명이시간제

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NCP 사무국으로서 다음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진다20:

∙가이드라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일반사항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의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이의 신청 접수, 접수 사실의 통보, 1차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조정 절차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OECD에 NCP 활동 보고

사무국은 NCP의 모든 일상 업무를 처리하며 이의신청사건 관련 당사자, OECD 사무국, 기타 NCP

네트워크구성원등외부이해관계자와 NCP의주요접점역할을한다. 이와관련해사무국은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대부분의 홍보 활동을 조직하고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은이의신청사건을처리하는동안당사자들의주요연락망이되며, 위원회를위해이의신청사

건과관련된정보를수집하고핵심사항을요약해제공한다. 사무국은위원회의 1차평가및최종성명서

초안 작성을 지원한다.

사무국은 NCP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고 가시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사무국 직원들이 문의에 응대하고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데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직원 이직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사 이동하는

직원은 대한상사중재원 내 다른 직책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무국 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대한상사중재원의 NCP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높다. 또한 NCP는 정보를 강력하게 관리하고

직원 교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확실한 기록 방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자가 NCP 위원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사건에대한이해관계자및참여자는몇차례의요청에도불구하고 NCP 위원과직접만나거나

대화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직원이 OECD에서 연 2회 열리는 회의에서

NCP를대표하며, OECD 사무국은물론외국 NCP와도연락한다. NCP에따르면일반적으로 NCP 간사를

맡고 있는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이 NCP를 대표하지만, 일정이나 논의 사안에 따라 다른 대표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실제 간사는 지난 2년 동안 NCP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 회의에서는 다른 위원이

참석했고, 나머지 세 번의 회의에서는 KCAB가 NCP를 대표했다. 이로써 사무국은 NCP를 대신해 결정

을 내릴 권한이 없으므로 NCP와 함께 협력 및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NCP와의 조율에 관한

부분 참고)

이의신청사건 당사자, 다른 NCP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NCP 위원회 사이에서 사무국을 중개 기관으

로활용하고있어이해관계자와결정권자의접촉기회가감소하고가시성이감소한다. NCP는위원회와

주요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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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원

NCP의인적, 재정적자원은대한민국국회가편성하며, 산업부는매년국회에재무보고서를제출한다.

예산은산업부가감독하며주로대한상사중재원사무국직원급여, 홍보행사및자료, NCP 활동(출장

등)과 관련된 기타 비용으로 사용된다. NCP에 따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성과를 위한 예산 확충에 힘쓰고 있다.

최근 NCP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KNCP 사무국 직원 수가 2018년 3명에서 2019년 4명으로

늘어났고예산역시 2018년 2억 5천만원에서 2019년 3억원(약 23만유로)으로증액되었다. 현재산업부

는 3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승인을 신청했다.

2.2.3. 보고

산업부는 위원장을 통해 NCP를 감독 및 지원하며, 해당 활동에 대해 국회에 보고한다.

또한 NCP는 이의신청사건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활동내용을 연간 보고서 질문지에 따라 OECD

사무국에 보고한다. NCP에 따르면 보고 관련 정보는 이의신청 당사자들이 본 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NCP 절차 규칙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21

표 2.1. 권고사항: 제도적 정비

발견결과 권고사항

1.1 시민사회와 노조 이해관계자는 노동 전문가가 근로자의 이익
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의 이익
을 대변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산업부 대표자와 노조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 대표들
또한 현재 NCP 구성이 기업측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NCP는 이해관계자 견해를 본 구조 안
으로 통합시키거나 이해관계자가 정기
적이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채
널을 구축해야 한다.

1.2 NCP는 NCP 위원 임명 신청 절차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NCP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노조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권고사항을 수렴한다.
그러나 일부 노조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는 NCP 위원 임명
절차를 신뢰하지 못한다.

NCP는 NCP 위원 선정 과정에서 후보
자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1.3 주요 이해관계자(이의신청사건 당사자, 다른 NCP 등)와
NCP 위원 사이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이 중간매개체 역
할을 함으로써 가시성이 떨어지고 이해관계자와 결정권자의
직접적인 접촉 기회가 감소한다.

NCP는 위원과 주요 이해관계자가 직
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주

1 산업통상자원부(200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 제1조

http://www.ncp.or.kr/servlet/kcab_encp/info/2300

2 1966년에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부 지원을 받아 중재법에 따라 분쟁 해결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대표적인 국내 중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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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cabinternational.or.kr/common/index.do?jpath=/contents/sub0402&CURRENT_MENU_CO

DE=MENU0020&TOP_MENU_CODE=MENU0018

3 규정 제4조제1항
4 위 사람은 고용노동부에 고용되었으나 NCP 위원 자격으로 비정부 노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2011)를 참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CP에 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2003003001&pagesize

=10&boardtypeid=7017&boardid=7001532

6 규정 제6조, 제7조
7 규정 제4조 제2항
8 규정 제6조
9 규정 제4조 제3항
10 규정 제5조
11 규정 제20조
12 규정 제4조
13 규정 제12조 제3항
14 규정 제4조 제2항
15 규정 제4조
16 규정 제18조
17 규정 제19조 제1항
18 동료평가 당시 33개 NCP가 경제 포트폴리오를 지닌 정부 부처 내에 위치해 있었다(경제, 교역, 산업,

투자, 사업 등의 부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례보고서(2019) 참고
19 규정 제11조
20 규정 제12조
21 OECD 사무국 동료평가 설문지에 KNCP가 제출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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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P는가이드라인을홍보하기위해홍보물을개발하고, 다양한매체를활용하고, 홈페이지를개선하

고, 국내외 행사를 주최 및 참석하는 노력을 했다. 직원 급여 외 NCP 예산의 대부분은 홍보 활동에

쓰인다. 기업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대체로 높이 평가했다.

3.1. 정보 및 홍보활동

NCP는 OECD 가이드라인 및 NCP홍보 영상을 만들었으며 이를 NCP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

NCP는 아래 목록을 포함해 여러 OECD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011)

∙기업책임경영(RBC)에 대한 OECD 실사지침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례보고서(2016, 2017)

∙ 9개국 NCP 동료평가 보고서2

또한 NCP는 NCP와 가이드라인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경제 신문, 매일경제 신문, 한국무역

홈페이지 및 신문(2016, 20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나아가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를 고려하고 있다.

NCP는 또한가이드라인, NCP, 실사 절차를잘 설명하는홍보물을 국문본으로만들어 각종행사에서

배포하고 있다.

3.2. 웹사이트

NCP는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3 홈페이지는 국내외 검색 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아래 자료를 공개했다:

∙ OECD 가이드라인(배경, 핵심 내용 등)

∙국문 및 영문 기업책임경영(RBC)에 대한 OECD 실사 지침은 물론, 광물 공급망, 의류 및 신발,

농업, 기관투자자, 그리고 채광 부문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각 OECD 실사 지침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례보고서(2013년 이후)

∙ NCP(소개, 대략적 구조, 활동, 소식, 운영규정 등)

∙이의신청절차(대상, 방법, 대략적 절차 등)

∙처리된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1차 평가 및 최종성명서

가이드라인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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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질문 제기 방법

∙기타 관련 자료 링크(이의신청사건에 관한 조정절차 매뉴얼, OECD 자료 등)

일부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가 2014년에 제작된 이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NCP의 가시성과

투명성이 상당히 향상됐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3.3. 홍보계획

NCP는예산에따라매년홍보활동을결정하며, 별도의홍보전략을세우지않았다. NCP는가이드라

인의 특정 주제, 특정 분야, 또는 중소기업을 공략하는 등 효과가 큰 홍보 활동에 초점을 둔 별도의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컨대 주요 정부 기관(아래 참고) 또는 다양한 산업 협회와 협력하면

NCP의 가시성을 높이고 활동 반경을 넓히는 파급효과를 만들 수 있다. 시민사회 단체와 노조에 대한

홍보활동도마찬가지다. 또한홍보활동의목표, 효과측정방법, 기타정책목표나활동과일치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3.4. 홍보행사

NCP, 주로 사무국이 국내외 행사를 주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NCP는 2018년에국회의원이주최한이해관계자간담회에두차례참석했고,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

능경영원과 함께 ‘수출기업의 CSR 리스크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또한 사무국은

같은 해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서울에서 두 차례 가이드라인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록 1 참고).

한국 기업이 진출한 외국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해관계자의 NCP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홍보 행사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으며해외활동을확대할것을제안했다. 이와관련해 NCP는외국대사관, 외교부와더긴밀하게

협력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아래 참고).

이해관계자들은한국기업과산업협회전반적으로 NCP와가이드라인에대한인식이여전히상대적

으로 낮다고 답했다. 동료평가에 참여한 대부분의 산업 협회는 이번 행사에 초대받기 전까지는 NCP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홍보 전략을 마련하면 홍보 효과가 큰 활동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요 한국 기업, 산업 협회,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회원

기업이나관련기업을대상으로홍보활동을함으로써가이드라인과 NCP 구조및절차에대한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이해관계자들도구체적이고유용한홍보방식을제안했다. 예컨대가이드라인이여타기업책임

경영(RBC) 기준과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추가설명, 실사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대한

사례, NCP가구체적인사안을어떻게성공적으로처리했는지에대한사례를보여주는방안이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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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책 일관성 홍보

NCP 구조를 보면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3개의 부처가 대표된다. NCP는 이의신청사건과 관련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NCP 구조에 포함되는 정부 부처들만 이번 동료평가에 참여했다. NCP는 기업책임경영(RBC) 보완

또는관련규정에대해모든정부기관과긴밀하고정기적인관계를유지하거나정책일관성을정기적으

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NCP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이

드라인과 NCP에대한권고를마련했음에도불구하고두기관과긴밀하거나정기적으로협력하는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NCP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일부 NCP 정부

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와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보호 수준과인식을 제고하기위한 ‘2018-2022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는책임을진다. 본계획에는기업과인권은물론 NCP에대한제언도포함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이 NCP 운영을 개선한다: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이의신청사건 우수 사례 공유

∙ NGO, 사용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NCP 기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4

NCP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이나 이행에 관여한 바가없다고언급했다. 그러나정부대표이

자 KNCP 위원이 이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988개 국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 30개

정부부처, 17개자치단체에배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매뉴얼을통해공공기관및공기업경영평가에

‘인권경영평가지표'의 신설을 권고했다. 산업부, 행안부 등부처는권고안도입을검토하고 있다. 국내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에 가이드

라인과 NCP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NCP는 가이드라인과 NCP의 이의신청사건 절차를 홍보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외교부나 해외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

NCP에 따르면, 본 구조에 포함된 두 부처인 산업부, 고용부가 법무부, 외교부 등과 함께 해외진출

기업의 노사문제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노동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NCP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NCP는 홍보 활동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고, 정책 일관성을 추진하고, NCP 가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과 더 정기적이고 광범위하게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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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전대책 의제

NCP는 웹사이트, 홍보 설명회를 통해 OECD 실사 지침을 홍보하고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NCP는

웹사이트에서 국문 및 영문으로 1) 기업책임경영(RBC)에 대한 OECD 실사지침, 2) 분쟁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지침, 3) 채광 부문의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OECD 실사지침, 4) 기관투자자를 위한기업책임경영(RBC) 자료를 제공하고있다. 나아가 ‘책임있

는 의류 및 신발 산업 공급망에 관한 OECD 실사지침’, ‘책임있는 농업 공급망에 관한 OECD-FAO

실사지침’, ‘책임있는 기업대출 및 증권인수에 관한 실사’에 대한 자료가 번역될 예정이다.

NCP는 또한 지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 실사지침에 대한 이해도를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해 관련 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주최할 계획이다. OECD 사무국은

실사 참여자의 감독 및 이행에 관련한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독 활동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7. 정보요청

NCP는 웹사이트에 ‘일반 질의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무국은 이 문의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

NCP에따르면이의신청사건, 대한상사중재원과 NCP에대한관계에대한문의가 대부분이다. 사무국은

질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표 3.1. 권고사항: 홍보 활동

발견결과 권고사항

2.1
NCP는 예산에 따라 매년 홍보 활동을 결정하며, 별도의 홍
보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

NCP는 효과가 큰 홍보 활동에 초점을
둔 별도의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2

NCP는 상호보완적 권한 혹은 관련 권한을 갖는 모든 정부
부처와 정기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 또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정책일관성을 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

NCP는 법무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
회 등 관련 정부 기관과 더 정기적이
고 광범위하게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주

1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v=wVobXu8NKsA&feature=emb_logo (국문만 제공)

참고
2 칠레,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
3 국문: http://www.ncp.or.kr/servlet/kcab_ncp/info/2000),

영문: http://www.ncp.or.kr/jsp/kcab_encp/index.jsp

4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https://mk0globalnapshvllfq4.kinstacdn.com/wp-content/

uploads/2017/11/3rd-hr-nap-of-republic-of-korea-2018-2022-chapter-8-bhr-only-by-khis-2018-11-

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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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요

본 보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NCP는 20건의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했으며, 2건이 진행 중이다. 20건

중 5건은 종결되었으며 15건은 추가 조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종결된 5건은 다음과 같다:

∙ 2건은 조정 후 당사자들이 합의함에 따라 종결1

∙ 1건은 NCP의 이의신청사건 절차 외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함에 따라 종결2

∙ 2건은한당사자가조정에참여하지않겠다고하여양당사자가합의에이르지못함에따라종결3

추가 조사가 인정되지 않은 15건은 다음과 같다.

∙ 3건은 제기된 사안이 기업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NCP 결론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4

∙ 2건은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이 아니라는 NCP 결론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5

∙ 2건은 병행 절차로 인해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6

∙ 7건은 제기된 사안이 중대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인정되지 않음7

∙ 1건은 기업과 제출인의 관계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8

NCP가 처리해 종결된 모든 사건에 관한 개요는 부록 D를 참고한다.

4.2. 절차규정

KNCP 웹사이트는이의신청사건처리절차에관한간략한개요를제공한다. 또한이의신청사건처리

절차 규정은 운영규정에도 포함되어 있다. NCP는 2018년에 ‘조정 절차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매뉴얼은

회의 개시, 사전 절차, 조정 회의 진행, 회의 종료 등 준수해야 하는 절차 개요를 설명한다.

일부이의신청사건당사자는오직사무국과연락을취하기때문에절차중각조직의역할이무엇이

고, 어느 조직이 실제로 사건을 다루는지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 (상자 4.1 참조)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데 관련된 여러 NCP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컨대

제출서류는사무국에서먼저검토한다는점, 1차평가서관련의사결정방법, 1차평가서와최종성명서

의 작성 및 의사결정 주체(사무국 또는 위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훨씬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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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4.1. 우즈베키스탄 면화사업 강제노동 관련 한국기업인권네트워크(KNTC Watch) 등 

vs. 대우인터내셔널, 한국조폐공사 사건 (2014)

2014년 12월, Ngo인 한국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코튼캠페인(Cotton Campaign) 및 국제
반노예제연합(Anti-Slavery International)은 대우인터내셔널, 한국조폐공사 및 대우인터내셔널에 투
자한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이드라인 인권 조항을 위반했다며 KNCP에 이의신청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NGO들은 해당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 주도의 강제노동 행위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aewoo Textile Fergana 및 Bukhara(대우인터내셔널이 100% 소유
및 운영하는 두 자회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원면을 계속 구매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위반했
다고 주장했다.

NCP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1차 평가를 내리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절차를 종료
했다. NCP는해당기업활동과강제노동과의연관성은인정하나, 해당기업이실사의무를위반하였
거나 강제노동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이의신청사건의 한 당사자는 절차가 매우 잘 설명되었으며 이의신청사건 절차에 참여함으

로써 가이드라인이 뜻하는 바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반면, 다른 당사자는
해당사건을누가실제로처리하고결정하는지이해하기어려우며, NCP 위원을직접만나기어렵다
고언급했다. 또한 NCP의 1차평가의논리에동의하지않으며, 제기된사안의주요쟁점, 즉기업이
실사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 NCP가 상세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NCP는 기록에 근거해
해당 당사자가 한 위원과 한 차례 회의를 가진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4.2.1. 이의 신청

NCP 웹사이트에는 이의신청 주체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면 누구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9

웹사이트에 따르면이의를 NCP에신청하기 위해다음내용을제출해야한다. “1) 신청인의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해당 다국적기업명,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입증 자료,

3)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의 관련 조항 및 위반 내용, 4) 해당 가이드라인 위반행위에 대한

이해관계, 5) 기타 해당건과 관련된 자료"10

4.2.2. 1차평가

운영규정에 따르면 1차 평가는 두 단계를 거친다. NCP는 이의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11

사무국에따르면신청의접수여부는필요한자료가모두제출됐는지, 신청이가이드라인적용범위에

속하는지에따라판단한다. 자료가누락된경우사무국은당사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출할것을요청한다.

이단계는이의신청의사전행정절차다. 신청이거부된경우사무국은거부사유에대해설명한다12.

NCP에따르면신청이접수된경우전화또는대면방식으로이의신청사건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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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이 신청을 사전 확인 후 접수하면, 이후 NCP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조사 진행 여부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한다. 규정에 따르면 이 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종료된다.

이 동안 사무국은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고, 이 정보를 NCP

위원에게 보내 검토하도록 한다.

규정에 따르면 NCP 또는 사무국은 추가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양측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3

즉, NCP에 따르면 NCP는 정보를 수집하고, 당사자들 간 의견을 최소 2회 교환하고, 양측 당사자를

만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등 사실조사 과정을 거친다.

조정에 이르지 못한 이의신청인들의 말에 의하면 본 이의신청사건이 심의되는 동안 NCP 위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며, 제출한 사안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들은 1차 평가 절차 동안 결정권자가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NCP는 추가 절차 진행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한다.14

규정에 따르면 NCP는 다음 6 개 사항을 고려해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평가한다.

1) 관련 당사자의 신원 및 당해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2) 당해 쟁점이 중대하고 입증된 것인지 여부

3) 기업활동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쟁점 간 연관성 여부

4) 법원 판결을 포함해 적용가능한 법령 및 절차의 관련성

5) 유사한 쟁점의 국내외 처리 결과

6) 구체적인 쟁점 검토의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효용성에 대한 기여 여부15

본보고서작성일을기준으로 NCP는종결된이의신청사건중실제 5건(25%)은추가절차를인정했다

고 보고했다.16 종결된 이의신청사건 중 15건(75%)은 추가 절차를 인정하지 않았다.17 이의신청사건이

종결된 이유로 절차의 병행, ‘다국적기업' 의미에 관한 해석, 사안에서 주장한 영향과 정부 활동과의

연관성 등이 있다(위 요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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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4.2.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참여연대(PSPD), 한국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vs. 한국수출입은행, 대우건설 사건 (2018)

2018년 10월 24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참여연대(PSPD), 한국기업인권네트워크

(KTNC Watch)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이 필리핀에서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II와관련해가이

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KNCP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인은 프로젝트 결과 선주민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안다고 주장했다.

더구체적으로, 필리핀정부가지진발생위험을해소하려는노력을하지않았고, 비자발적인이주가

진행되었다고 제기자는 주장했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유실된 농경지와 묘지에 대해 부적절하게

보상하고, 사전동의절차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월 18일, KNCP는 1차 평가에서 해당 프로젝트는 필리핀정부가 추진했고, 한국수출입은

행이 제공한 차관은 비상업적 프로젝트에 제공되었으므로 상업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가

절차 진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해당 사건의 한 당사자는 NCP가 전문적이고, 대응이 적절하고, 시의적절하게사건을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한국기업이활동하는개도국까지활동을넓힌다면추후문제를예방하는데유용할

것이라고했다. 나아가기밀과관련된자세한안내가추가된다면절차가더효율적일수있을것이라

고덧붙였다. 반면, 다른당사자는 NCP 위원과회의를마련하는데어려움이있었으며, 1차평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좁다고 언급했다.

4.2.3. 주선

규정에 따르면 제기된 이의에 대한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NCP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이 같은 경우 조정위원회가 소집된다.18

NCP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가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며19 “필요한 경우, NCP가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또는관련전문가등에조사나연구를의뢰할수있다”고규정에명시되어있다.20

2018년에 NCP는 조정매뉴얼을마련했다. 매뉴얼은참석자환영, 조정위원회 소개, 당사자참석 확인,

절차 경과 안내 등 따라야 하는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당사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발언 어투나 시간이 부적절한 경우 개입하는 식으로 조정을 위한 에티켓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21 매뉴얼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적절한 권고안을 제시해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다. 조정위원회는 권고안에 동의하도록 하는 강압적인 자세는 지양하며,

당사자들이 검토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차기 회의를 열어 충분한 시간을 보장한다.”22

NCP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절차 참여나 정보 공유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NCP는

당사자들이 초기에 회의를 가진 후 조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례가 두 번 있었다고 보고했다.23

NCP가 조정을 통해 종결한 이의신청사건은 두 건이다. 그 중 한 건은 스위스 NCP가 조정을 주도했

다.24 다른 한 건은 코닝 노동조합 대 코닝 사건(2017)으로 NCP가 주도한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첫 번째 사례다. (아래 상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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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4.3. 코닝 노동조합 vs. 코닝 사건(2017)

2017년 8월 17일, 코닝 노동조합은 코닝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KNCP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단체교섭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NCP는추가조사를위해신청을접수했고 2018년 7월 17일조정위원회와양측당사자는대한상사

중재원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양측은 조합비 공제, 임금 인상분 소급, 타임오프 제도, 노조 사무실 제공 등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상당한 합의에 도달했다.

사건의 한 당사자가 동료평가에 참석해 조정 절차가 여타 절차보다 더 유연하고 협의에 도움이

되었다고언급했다. 또한조정인들이해당주제에대해높은전문성을갖췄으며결론에만족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당사자는 동료평가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4.2.4. 이의신청사건보고

규정에따르면 NCP는이의신청사건에대한추가절차진행여부에대한결정을웹사이트에공개한다.25

규정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NCP는 이의신청 내용, 조정절차,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NCP 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26

종결된 3건의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성명서는 공개됐다.27 종결된 2건의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성명서는 공개되지 않았다.28 접수되지 않은 6건에 대한 성명서 또한 공개됐다.29 조사가 승인되지 않은

9건의 이의신청사건은 성명서가 없으며 2011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당시 승인 거부된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었다.

NCP는 4개의공개된성명서에권고안을포함했다.30 모든 최종성명서에는사안을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할 것을 권고했다. 예컨대 한국기업인권네트워크(KNTC Watch) 대 대우

인터내셔널 사건에서 KNCP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국영기업, 관련 국제기구, NGO, 지역사회 등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31 아사히 노동조합 대 아사히 사건 경우, KNCP는 ‘이의신청

인들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협의채널을 구축해 지속적인 대화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32

공개된 성명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은 일반적이며 제기된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다.

NCP는제기된사안에구체적으로적용되는실질적인권고안을제시해야하며, 관련된경우가이드라

인 및 실사지침 권고사항을 언급해야 한다. 또한 권고안의 적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안이

제시된 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33

4.3. 피드백

NCP는 이의신청사건이 종결된 후 당사자들에게 피드백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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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의적절성

규정에따르면 NCP는신청서가접수된날로부터 90일내 1차평가를진행하고그결과를웹사이트에

공개한다.

7건의 이의신청사건 1차 평가가 90일 내 실시됐다.34 NCP가 처리한 11건의 이의신청사건은 90일을

초과했다.35 이 중 4건은 1년을 초과했다.36 나머지 2건 모두 2011년 이전에 신청되었으며, 절차 기간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37 NCP는 당사자들의 대응에 따라 주어진 기간 내 1차 평가를 마무리하는

데어려움이있다고언급했다. 일부이의신청사건당사자들역시사안에대한 1차평가절차중시의적

절하게 대응할 기간이 너무 짧으며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동료평가에 참석한 몇몇 이해관계자는 위 사건 중 2007년에 제출된 Phis Jeon 사건에 대해 NCP가

2014년까지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당시 2012년에 제출이 종결됐다고 언급했다. 이해관계자는

이 사건이 2013년 구조 개편 이전에 NCP의 활동성이 낮았음을 보여주며, 이후에는 이의신청사건 처리

에 관한 소통과 시의성이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규정에따르면 NCP는조정을통한이의신청처리절차를접수후 1년이내종결해야한다. 단, 비가입

국에서 제기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8 NCP가 종결한 5건의 이의신청사건 중 2건은 1년

내 종결되었고39 나머지 3건은 종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되었다.40

4.5. 기밀유지 및 캠페인

규정에따르면조정은당사자간합의가있거나조정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41 또한 내용 공표에 앞서 NCP는 당사자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제출된 다국적기업의 내부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42

규정, 절차또는조정절차매뉴얼에는캠페인에대한언급이없다. 그러나조정절차매뉴얼에 “회의진

행 방식은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사전 조율하여 결정하며 공정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한

다.”43라고 표시되어 있어 기밀에 대한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NCP에따르면이의신청사건을처리하는방식에있어서다른국가의규정및 OECD 사무국이발간한

‘이의신청사건 처리 시 기밀유지 및 캠페인에 관한 NCP 가이드(Guide for NCPs on Confidentiality and

Campaigning when Handling Specific Instances)’를 고려한다. NCP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기밀유지 정책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 한 이해관계자가 기밀정책에 대한 절차가 명확해지면 절차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의신청사건 당사자들은 NCP의 기밀유지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4.6. 병행절차

운영규정이나 NCP 절차에는 병행절차에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NCP는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

라인에서 정한 절차 지침에 포함된 병행절차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44 그러나 NCP 자체 절차

관련 문서에 관련 정보가 있다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NCP는 2차례 병행절차를

이유로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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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P에 따르면 법원 소송 절차의 병행을 이유로 이의신청사건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한차례있다. NCP는소송절차와 NCP 절차가독립적으로진행될수있다는점을설명하며피신청인이
조정에참여할것을독려했다. 그러나또다른사례에서 NCP는기존병행절차가있다는이유로이의신
청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인정하지 않았다.45

4.7. 외국 NCP와의 협력

NCP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기된 사안의 해결을 위해 다른 NCP와 협력한다.”46 이의신청사건 관련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은 사안이 발생한 국가의 NCP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해당 국가가
가이드라인 가입국이 아니어서 NCP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피신청인인 다국적기업 본국 NCP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NCP는최소 3건의이의신청사건에서외국 NCP 지원을받았다.47 일부 NCP는이의신청사건을처리하
기 위해 KNCP와협력하는데, 이의신청사건과 관련해 교류하고, 합동 조정 절차를 준비하고, 한국 기업
의 참여를 조율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NCP는 이의신청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내 해외 NCP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
NCP는 이의신청사건 처리 시 OECD가 마련한 NCP 조율 모범사례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복수의 NCP 중 주도적인 NCP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NCP들이 어느 NCP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가능한 한 의견 합의를 이룰 것을 권고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OECD 기업책임경영(RBC) 작업반이나 OECD 사무국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 NCP가여러기업에대해병행적으로제기된사안을고려하고있고가이드라인해석상의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관련 NCP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함이 있는 경우, 투자위원회에 명확한 해석을 요청해 가이드라인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48 또한해외 NCP가한국기업이연관된사건을처리하고있는경우, NCP는가능한한해외 NCP를
지원해야 한다.

4.8. 명확한 해석 요청

2013년 바레인으로 수출하는 대광화공과 관련된 이의신청사건의 경우, KNCP는 가이드라인 제1장
‘개념 및 원칙’ 중 문단 5 “본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행동에 대해,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양쪽모두에게동일한기대수준이적용된다"문구에대한명확한해석을투자위원회에요청한사례가있다.

표 4.1. 권고사항: 이의신청사건 처리

발견결과 권고사항

3.1 이의신청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국, NCP 위원, 조
정위원회의 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운영규정 그리
고 NCP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절차 개요에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데 관련된 여러 NCP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3.3 최종성명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은 일반적이며 제
기된 사안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NCP는 제기된 사안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질
적인 권고안을 제시해야 하며, 관련된 경우 가이
드라인 및 실사지침 권고사항을 언급해야 한다.
또한 권고안에 대한 대응이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안이 제시된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후
속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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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부 NCP는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KNCP와 협력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NCP는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데
네트워크 내 다른 NCP와의 협력을 강
화해야 한다.

주

1 Nestle and Trade Union (2003); Corning Inc. and Workers’ Union of Corning Inc. (2017)
2 ChoiShin, CIMA Textiles and ITGLWF (2002)
3 Hydis Technologies Co., Ltd., E Ink Holdings, Inc., and Yuen Foon Yu, Inc. and Korean Metal Workers

Union et al. (2015); Asahi Glass Co. Ltd. and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Co., Ltd. and In-house

trade union of the company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2015)
4 Pohang Iron and Steel Enterprise (POSCO) and Lok Shanti Abhiyan (India), Korean Transnationl Corporation

Watch (South Korea), Fair Green Global Alliance (Netherlands), and ForUM (Norway (2012) and Daewoo

Textile Fergana and Bukhara and KNTC Watch, Cotton Campaign,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2014)

and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and Daewoo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and Jalaur

River for the People’s Movement,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2019)
5 Dae Kwang Chemical and Bahrain Watch and America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Bahrain

(ADHRB) (2013) and Miru Systems co., ltd. And Samy Badibanga Ntita (2018)
6 Adeka Korea and Korean Chemical and Textile Workers Union (KCTWU) (2012) and SC Bank(2011)
7 KISWIRE SDN BHD (2003); Korea EPZ Association (2004); Tetrapak (2007); Phis Jeon (2007); Nestle

(2009); Valeo Korea (2009); Daewoo International KOGAS (2010)
8 Raphas (2006)
9 http://www.ncp.or.kr/servlet/kcab_encp/info/1300

10 위와 동일
11 사안이 복잡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OECD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

답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규정 제13조 제4항, 제5항)
12 규정 제14조 제3항
13 규정 제15조 제2항
14 규정 제15조 제1항
15 규정 제15조, OECD 가이드라인 절차지침 (2011), 절차지침에 관한 해설, 문단 25
16 ChoiShin CIMA Textiles (2002); Nestle and Trade Union (2003); Corning Inc. and Workers’ Union of

Corning Inc. (2017); Hydis Technologies Co., Ltd., E Ink Holdings, Inc., and Yuen Foon Yu, Inc. and

Korean Metal Workers Union et al. (2015); Asahi Glass Co. Ltd. and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Co., Ltd. and In-house trade union of the company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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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KISWIRE SDN BHD (2003); Korea EPZ Association (2004); Tetrapak (2007); Raphas (2006); Phis Jeon

(2007); Nestle (2009); Valeo Korea (2009); Daewoo International KOGAS (2010)SC Bank(2011) Adeka
Korea and Korean Chemical and Textile Workers Union (KCTWU) (2012) Pohang Iron and Steel Enterprise
(POSCO) and Lok Shanti Abhiyan (India), Korean Transnationl Corporation Watch (South Korea), Fair
Green Global Alliance (Netherlands), and ForUM (Norway (2012) and Daewoo Textile Fergana and Bukhara
and KNTC Watch, Cotton Campaign,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2014); Dae Kwang Chemical and
Bahrain Watch and America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Bahrain (ADHRB) (2013) and Miru
Systems co., ltd. And Samy Badibanga Ntita (2018) and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and Daewoo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and Jalaur River for the People’s Movement,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2019)

18 규정 제16조 제1항
19 규정제12조. 대한상사중재원은직업, 전문분야, 국적등을구분해 1,000명이상의조정인을두고있다.
20 규정 제16조 제3항
21 KNCP(2018) 조정절차 매뉴얼
22 위와 동일
23 Hydis Technologies Co., Ltd., E Ink Holdings, Inc., and Yuen Foon Yu, Inc. and Korean Metal Workers

Union et al. (2015) and Asahi Glass Co. Ltd. and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Co., Ltd. and In-house
trade union of the company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2015

24 Nestle and Trade Union (2003)
25 규정 제15조 제1항
26 규정 제17조 제2항
27 Corning Inc. and Workers’ Union of Corning Inc. (2017); Hydis Technologies Co., Ltd., E Ink Holdings, Inc.,

and Yuen Foon Yu, Inc. and Korean Metal Workers Union et al. (2015); Asahi Glass Co. Ltd. and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Co., Ltd. and In-house trade union of the company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2015);

28 Choishin (2002) and Nestle (2003)
29 Pohang Iron and Steel Enterprise (POSCO) and Lok Shanti Abhiyan (India), Korean Transnationl Corporation

Watch (South Korea), Fair Green Global Alliance (Netherlands), and ForUM (Norway (2012); Adeka (2012)
Dae Kwang Chemical and Bahrain Watch and America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Bahrain
(ADHRB) (2015); Daewoo Textile Fergana and Bukhara and KNTC Watch, Cotton Campaign,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2014); Miru systems (2018)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and Daewoo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and Jalaur River for the People’s Movement,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2019);

30 Daewoo Textile Fergana and Bukhara and KNTC Watch, Cotton Campaign,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2014); Hydis Technologies Co., Ltd., E Ink Holdings, Inc., and Yuen Foon Yu, Inc. and Korean Metal Workers
Union et al. (2015) and Asahi Glass Co. Ltd. and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Co., Ltd. and In-house
trade union of the company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2015); and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and Daewoo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and Jalaur River for the People’s Movement,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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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aewoo Textile Fergana and Bukhara and KNTC Watch, Cotton Campaign,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2014)
32 Asahi Glass Co. Ltd. and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Co., Ltd. and In-house trade union of the company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2015)
33 OECD는 이의신청사건 후속조치의 모범사례 지침을 공개했다. OECD (2019), Guide for National

Contact Points on Follow Up to Specific Instances,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참고
34 Korea EPZ association (2004); Daewoo International KOGAS (2008); Nestle (2009); SC Bank (2011)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and Daewoo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and Jalaur

River for the People’s Movement,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2019) and MiruSystems abd Samy Badibanga Ntita (2018); Corning

Inc. and Workers’ Union of Corning Inc. (2017)
35 KISWIRE (2003); Raphas (2006) Tetrapak (2007); Phis Jeon (2007); Valeo (2010); Hydis Technologies

Co., Ltd., E Ink Holdings, Inc., and Yuen Foon Yu, Inc. and Korean Metal Workers Union et al. (2015);

Dae Kwang Chemical and Bahrain Watch and America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Bahrain

(ADHRB) (2015); Asahi Glass Co. Ltd. and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Co., Ltd. and In-house trade

union of the company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2015); Daewoo Textile Fergana and Bukhara and

KNTC Watch, Cotton Campaign,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2014); Pohang Iron and Steel Enterprise

(POSCO) and Lok Shakti Abhiyan (India), Korean Trans National Corporation Watch (South Korea), Fair

Green Global Alliance (Netherlands), and ForUM (2012); Adeka Korea Korean Chemical and Textile

Workers' Union (KCTWU) (2012)
36 KISWIRE (2003); Raphas (2006) Hydis Technologies Co., Ltd., E Ink Holdings, Inc., and Yuen Foon

Yu, Inc.Korean Metal Workers Union et al. (2015); Asahi Glass Co. Ltd. and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Co., Ltd. and In-house trade union of the company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2015)
37 ChoiShin (2002) and Nestle (2003)
38 규정 제16조
39 Nestle(2003); Corning(2017))
40 ChoiShin(2002); Asahi Glass(2015); Hidis(2015)
41 규정 제16조 제2항
42 규정 제17조 제4항
43 조정절차 매뉴얼, 문단 2
44 OECD 가이드라인, 절차지침에 대한 해설, 문단 26
45 Adeka Korea and Korean Chemical and Textile Workers Union (KCTWU)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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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http://www.ncp.or.kr/servlet/kcab_encp/info/1300

47 Korean Multinational and Trade Union (2002); Nestle and Trade Union (2003); Pohnag Iron and Steel

Enterprise (POSCO) and Lok Shanti Abhiyan (India), Korean Transnationl Corporation Watch (South Korea),

Fair Green Global Alliance (Netherlands), and ForUM (Norway (2012).
48 See OECD (2019), Guide for National Contact Points on Coordination when handling Specific Instances,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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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NCP 동료평가 질문지 답변 제출자 
목록

동아대학교 학계

홍익대학교 학계

박종복 법률사무소 기업

삼성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KCCI) 기업

코닝 기업

한국무역협회 (KITA) 기업

한국경영자총협회 (KEF) 기업

BIAC 기업

한국수출입은행(KEXIM)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부

한국기업인권네트워크 및 KNCP 개혁을 위한 작업반을 대표하는 OECD Watch 회원 단체인
국제민주연대

NGO

TUAC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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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현장답사에 참여한 단체 목록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FKI)/BIAC 회원 기업

대한상공회의소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기업

한국경영자총협회Korea Enterprises Federation (KEF) 기업

LG 화학 기업

박종복 법률사무소JB Park law firm 기업

한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기업

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conomy (MOTIE) KNCP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NCP

대전대학교Daejeon University KNCP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ME) KNCP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NCP

한국산업기술대학교Korea Polytechnic University (KPU) KNCP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MINBYN (Lawyers for Democratic Society) KNCP

청년재단Korea Youth Foundation (KYF) KNCP

한국노총 중앙법률원Central Law Institute of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 KNCP

국제민주연대Korea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NGO

공익법센터어필APIL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NGO

공익인권법재단 공감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NGO

한국기업인권네트워크KNTC Watch/OECD Watch 회원 NGO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Hope and Law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NGO

TUAC 노조

민주노총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노조

한국노총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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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2018-2019 홍보행사

표 C.1. 2019 NCP 주최행사

주제 날짜 장소 청중 수
주최 또는 

공동주최
목표 청중

CSR 추세와 기업
전략

2019.2.19 서울 50-100 공동주최
기업 대표, NGO, 노조, 학계,
일반 대중, 정부 대표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2019.2.28 서울 <10 주최 NGO, 노조

CSR 리스크에 대한
기업 전략

2019.4.25 하노이 50-100 공동주최 기업대표

2019 NCP 참여행사

표 C.2. 2019 NCP 참여행사

주제 날짜 장소 청중 수 목표 청중

CSR 추세와 기업 전략 2019.2.19 서울 50-100
기업 대표, NGO, 노조, 학계,
일반 대중, 정부 대표 등

CSR 리스크에 대한 기업 전략 2019.4.25 하노이 50-100 기업대표

외국인투자주간 2019.11.5 서울 >100 기업 대표, 정부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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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3. 2018 NCP 주최행사

주제 날짜 장소 청중 수
주최 또는 

공동주최
목표 청중

무역 관련 학계
설명회

2018.04.23 대구 10-50 주최 학계

현지기업 설명회 2018.06.27
하노이(
베트남)

50-100 공동주최 기업 대표

현지기업 설명회 2018.10.18
자카르타
(인도네
시아)

50-100 공동주최 기업 대표

무역관련 학계
설명회

2018.11.6 서울 10-50 주최 학계

CSR 위험 및
대응전략 세미나

2018.11.19 서울 10-50 공동주최 기업 대표, 일반 대중

무역 관련 학계
설명회

2018.12.7 대구 10-50 공동주최 학계

이해관계자 간담회 2018.12.19 서울 <10 주최 기업 대표, 정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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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4. 2018 NCP 참여행사

주제 날짜 장소 청중 수 목표 청중 주최자 참여형식

사내변호사
정기총회

2018.01.24 서울 50-100
기업 대표,
변호사

한국사내변
호사회

부스 설치,
책자 배포
(가이드라인)

글로벌 리더십 서밋 2018.03.07 서울 >100
기업대표,
일반 대중 등

UN Global
Compact

참석

무역 관련 학계
설명회

2018.04.23 대구 10-50 학계 KNCP
발표,

책자 배포
(가이드라인)

현지 기업 설명회 2018.06.27
하노이
(베트남)

50-100 기업 대표
KNCP,

KORCHAM,
MOTIE

발표,
책자 배포
(가이드라인)

IHCF 사내변호사
제주포럼

2018.09.01 제주 50-100 변호사 IHCF
부스 설치,
책자 배포
(가이드라인)

현지기업 설명회 2018.10.18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50-100 기업 대표
KNCP,
MOJ

발표,
책자 배포
(가이드라인)

외국인 투자주간 2018.11.06 서울 >100>100
기업대표,
일반 대중,
정부 대표

MOTIE,
KOTRA

부스 설치,
책자 배포
(가이드라인)

무역관련
학계설명회

2018.11.06 서울 50-100 학계 KNCP
발표,

책자 배포
(가이드라인)

CSR 위험 및 전략
세미나

2018.11.19 서울 50-100
기업대표,
일반 대중

KNCP,
KORCHAM

발표,
책자 배포
(가이드라인)

무역관련 학계
설명회

2018.12.07 대구 10-50 학계
KNCP,
KNU

발표,
책자 배포
(가이드라인)

이해관계자 간담회 2018.12.19 서울 <10
기업 대표,
정부 대표

KNCP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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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KNCP의 주도로 종결된 이의신청사건 
개요

기업 이의신청인 발생국
가이드

라인
제출일 종결일 결과

ChoiShin
CIMA
Textiles

International
Textile,

Garment and
Leather
Workers’
Federation
(ITGLWF)

과테말라
고용 및
노사관계

2002.2 2003.7.1
종결됨. 2003년 7월

당사자들이 합의함에 따라
KNCP가 사건을 종결함.

KISWIRE
SDN.BHD

MTUC 말레이시아
고용 및
노사관계

2003.5 2006.6

인정되지 않음. NCP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이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함.
NCP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노사관계를 준수했으며
사안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함

네슬레
(Nestle)

노조 한국
고용 및
노사관계

2003.9.26 2003.11.28

종결됨. 스위스 NCP와
함께 조정이 이뤄졌으며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2003년 11월에 종결됨.

Korea EPZ
Association

International
Textile,

Garment and
Leather
Workers’
Federation
(ITGLWF)

방글라데시
고용 및
노사관계

2004.4.20 2004.5.19

인정되지 않음. KNCP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없음.

라파스
(Raphas)

화학섬유연맹
(KCTF)

한국

일반
정책,
고용 및
노사관계

2006.11 2007.2

Raphas가 영향 받은
노동자의 고용자가 아님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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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의신청인 발생국 가이드라인 제출일 종결일 결과

테트라팩
(Tetrapak)

화학섬유연맹
(KCTF)

한국
고용 및
노사관계

2007.6.14 2007.11.29

인정되지 않음.
NCP에 따르면
공장폐쇄로 인해
단체교섭권 및
단결권이
저해되었다고

고려하지 않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없음.

Phis Jeon

국제민주연대
(KHIS),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KCTU), Phis
Jeon 노조,
노동자지원센터
(Worker
Assistance
Centre)

필리핀

일반 정책,
고용 및
노사관계,
뇌물방지

2007.9.3 2012.1

인정되지 않음.
NCP에 따르면 필리핀
노동위원회가 사측이
혐의가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사건을
인정하지 않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없음.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
한국가스공사
(KOGAS)

EarthRights
International,
국제민주연대
(KHIS)

미얀마

일반 정책,
정보 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인권, 환경

2008.10.8 2008.11.27

기업측에 유리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판단과 함께 인정되지
않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없음.

네슬레
(Nestle)

국제식품노련
(IUF)

한국
고용 및
노사관계

2009.3.28 2009.5.29

쟁점이 중대하거나
입증되었다고
간주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본
사건 이후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속
협력을 유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없음.

발레오코리아
(Valeo Korea)

개인 한국
정보의
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2010.3.24 2010.8.27

인정되지 않음. 본
사건 이후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속
협력을 유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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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의신청인 발생국
가이드

라인
제출일 종결일 결과

SC은행

UNI Global
Union,

전국금융산업노조
(KFIU)

한국
고용 및
노사관계

2011.9.23 2011.12.13

병행 절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본
사건 이후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속

협력을 유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없음.

아데카코리아
(Adeka
Korea)

전국화학섬유산업
노조 (KCTWU)

인도
고용 및
노사관계,
인권

2012.8.24 2013.2.15

인정되지 않음.
이의신청사건이
신청된 당시 단체
협상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을 줄
것으로 KNCP가

판단함.

포스코
(POSCO)

Lok Shakti
Abhiyan(인도),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Watch)(한국),
Fair Green
Global Alliance
(네덜란드),

ForUM(노르웨이)

인도
일반
정책,
인권

2012.10.18 2013.6.10

인정되지 않음. 사건이
포스코 인도 사업장의
기업 활동이 아니라
주정부의 행정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NCP가
간주함에 따라 추가
고려를 인정하지 않음.

대광화공

Bahrain Watch
and America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Bahrain
(ADHRB)

바레인
일반
정책,
인권

2013.11.27 2014.5.15

인정되지 않음. 해당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아 NCP는
추가 조사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Daewoo
Textile
Fergana,
Bukhara
(대우인터내
셔널이 100%
소유 및
운영하는 두
자회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Cotton
Campaign,
Anti-Slavery
International

우즈베
키스탄

일반
정책,
인권

2014.12.3 2015.7.7

인정되지 않음.
NCP는 해당 기업의
실사 의무 위반이나
강제 노동에 대한
기여에 관한 추가
조사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또한 NCP는
해당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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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의신청인 발생국 가이드라인 제출일 종결일 결과

Hydis
Technologies
Co., Ltd., E
Ink Holdings,
Inc., Yuen
Foon Yu, Inc.

전국금속노동조합
(KMWU) 등

한국

일반정책,
정보의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과학 및
기술

2015.7.23 2016.12.8

종결됨. 1) 해당
기업이 추가 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하고
2)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NCP는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사안을
종결함. 기업이
이의신청인과

계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함.

Hydis
Technologies
Co., Ltd., E
Ink Holdings,
Inc., Yuen
Foon Yu, Inc.

전국금속노동조합
(KMWU) 등

한국

일반정책,
정보의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과학 및
기술

2015.7.23 2016.12.8

종결됨. 1) 해당
기업이 추가 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하고
2)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NCP는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사안을
종결함. 기업이
이의신청인과

계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함.

아사히
글라스
그룹(Asahi
Glass Co.
Ltd.), 아사히
초자화인테크
노한국(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Co.,
Ltd.)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조합

한국
일반정책,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2015.8.5 2016.12.8

종결됨. 해당 기업이
추가 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하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NCP는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사안을
종결하기로 함. 기업이
이의신청인과

계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함.

코닝
(Corning
Inc.)

코닝 노동조합 한국
고용 및
노사관계

2017.8.17 2018.8.16

종결됨. KNCP가
마련한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에 이름.

미루시스템즈
(Miru

Systems co.,
ltd.)

Samy
Badibanga
Ntita

콩고민주
공화국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2018.7.19 2018.10.12

인정되지 않음. 해당
기업 미루는 해외
자회사나 사업장 없이
상품을 수출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NCP는 추가 조사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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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의신청인 발생국 가이드라인 제출일 종결일 결과

한국수출입은
행(KEXIM),
대우건설
(Daewoo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참여연대,

기업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필리핀
일반 정책,
인권, 환경

2018.10.24 2019.1.18

인정되지 않음. 해당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부가 개발했고,
프로젝트에 대한
KEXIM이 제공한
대출은 상업적인
활동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NCP는
추가 조사를
인정하지 않음.


